
의 안 번 호 제 82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육 미 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18년 10월 31일
육미선,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최경천,

이상식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용어ㆍ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부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책무 규정 (안 제5조)

    - 근로자 정신건강 유지 조치, 도 자살예방정책 협조 등 

  나. 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포함 사항 확대 (안 제6조)

    -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자

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 심리상담ㆍ치료 및 사

회경제적 지원 등

  다. 시ㆍ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이행상황 점검 및 시ㆍ군 별 시행계획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안 제7조)

  라. 효율적 시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마.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실시 (안 제12조)

  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지원 (안 제15조)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안 제16조)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종사자의 자살위기개입과정

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 치유에 대한 지원 (안 제17조)

  자. 자살유해정보의 유통 차단 및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쳬계의 구축 (안 제2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54 호

 라. 협    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성별·연령별·계

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

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

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

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

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

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

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연령 등 생애주기별 및 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센터 운영 

  10.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11.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2.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3.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4.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

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와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제7조(시·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도지사는 시·군별 시행계획을 조정하

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군별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

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4.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6.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8.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

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➆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

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심리부검) 도지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

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

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

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연령·계층·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

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예방 등 관련 연구 및 기획

  3.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8. 민관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15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

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

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

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

시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

  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3.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프로그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

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

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 도 내 공공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3. 충청북도 소방본부

  4.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5. 응급의료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도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

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

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

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

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표창) 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

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자에게 표



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

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

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

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

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

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

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

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

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

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

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

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舊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

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

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을 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

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

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

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

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

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

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국가(도) 자살예방 정책에 따른 사업지원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6조, 제13

조부터 제17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19년에 예정되는 사업의 추계 및 물가
상승률(2%)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

다. 재원조달방안

<국·지방비 지원>

❍ 600,000천원

<도비 지원>

❍ 50,000천원

<도·시군비 지원>

❍ 943,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정책과장 김 용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593,000 1,624,860 1,657,357 1,690,504 1,724,314 8,290,036

국 비 300,000 306,000 312,120 318,362 324,730 1,561,212

도 비 426,540 435,071 443,772 452,648 461,701 2,219,731

시군비 866,460 883,789 901,465 919,494 937,884 4,509,093

세 출 1,593,000 1,624,860 1,657,357 1,690,504 1,724,314 8,290,036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00 612,000 624,240 636,725 649,459 3,122,424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지원 140,000 142,800 145,656 148,569 151,541 728,566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 720,000 734,400 749,088 764,070 779,351 3,746,909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30,000 30,600 31,212 31,836 32,473 156,121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구축 53,000 54,060 55,141 56,244 57,369 275,814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 50,000 51,000 52,020 53,060 54,122 260,202

재원 조달 1,593,000 1,624,860 1,657,357 1,690,504 1,724,314 8,290,036

의존 소  계 726,540 741,071 755,892 771,010 786,430 3,780,943

재원 보조금 726,540 741,071 755,892 771,010 786,430 3,780,943

　
지방교부

세 　 　 　 　 　 　

자체 소  계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866,460 883,789 901,465 919,494 937,884 4,509,093

기 타
　 　 　 　 　 　

(민간자부담)



[조례 원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2012-07-16 조례 제 3480호

(일부개정) 2016-10-28 조례 제 39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환경을 고

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

다.<개정 2016. 10. 28>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충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8>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6. 10. 28>

  ② 도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

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6. 10. 28>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센터 운영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

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자살예방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4.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6.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④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

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

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교육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

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2016. 10. 28>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 등

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표창을 실

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

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